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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면제기준 : 상품의 선적당 수입금액
150유로 미만
-이행당사자 : 보고 신고인(EU의 수입업
자 또는 세관대리인)
-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제출 : 제3국사
업자
-신고내용 : ⓐ제품의 직/간접 고유내재
배출량 ⓑ연간 EU 역내 수입량 ⓒ기지
불 탄소가격 ⓓ연1회 제3자 검증보고서
ⓓCBAM인증서
-CBAM인증서 : ⓐEU ETS 주간 평균가
적용, ‘공통 중앙 플랫폼＇을 통해 차년
도 5월31일까지 제출 ⓑ분기별 80% 의
무 구매, 1/3 환매 가능
-원산지 기 지불 탄소가격 공제
-과징금 : 부과금액은 EU ETS 초과배출
과징금과 동일(‘2013 기준)하며, EU소비
자물가지수에 따라 증가, 과징금과 별도
로 CBAM인증서 또한 제출

-보고내용 : 제품의 직/간접 고유내재배
출량, 분기별 EU 역내 수입량, 기지불
탄소가격

5월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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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면제기준 : 연간 수입물량 50톤 미만
(전기, 수소 제외)
-이행당사자 : 보고 신고인(EU의 수입업
자 또는 세관대리인)
-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제출 : 제3국 사
업자 및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
허용
-신고내용 : ⓐ제품의 직/간접 고유내재
배출량 ⓑ연간 EU 역내 수입량 ⓒ기지
불 탄소가격 ⓓ연1회 제3자 검증보고서
–기본값 사용 시 면제 ⓓCBAM인증서
-CBAM인증서 : ⓐEU ETS 주간 평균가
적용, ‘공통 중앙 플랫폼＇을 통해 차년
도 8월31일까지 제출 ⓑ분기별 50% 의
무 구매, 100% 환매 가능
-수입자 입증 시 기 지불 탄소가격 또는
EU 제시 국가별 기본 공제 탄소가격 사
용 가능

-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 : ⓐ제약없이
기본값(배출 강도가 높은 10개국 평균
값 적용) 사용 가능 ⓑEU ETS가 적용되
지 않는 일부 철강, 알루미늄 제품의 다
운스트림 산정 제외 ⓒEU ETS 대상 원
재료 사용시 원재료 배출량 ‘0’ 적용

8월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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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Regulation (EU) 2023/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

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3/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(EU) 2023/956 of the European 

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

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4/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(EU) 2023/956 of the European 

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

•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(CBAM) Questions and Answers (Last updated on 17 December 2024) 

•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(EU) 2023/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

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(Text with EEA relevance) {SWD(2025) 58 final}

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5/486 of 17 March 2025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(EU) 2023/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

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status of authorised CBAM declarant 

• (EU CBAM 홈페이지) https://taxation-customs.ec.europa.eu/carbon-border-adjustment-mechanism_en#latest- developmen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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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적범위 광의적범위

정의
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

세금/부담금/인증서 구매 등 금전적 조정
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환경 또는 탄소 관련 정보를

제출/보고/공개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제도 전체

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
EU (CSRD, Taxonomy, 배터리규정, 에코디자인규정, 핵심원자재 규정), 

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, 미국 캘리포니아 Buy Clean Act 등

규제 수단 금전적 조정 정보공개, 지속가능성 평가, 인증, 공급망 실사 등

영향 수출제품의 가격 겨쟁력 감소 시장 진입 제한, 공공조달 배체, 금융/투자 불이익 등

규제수단구분 탄소규제예시 적용방식 국내수출기업영향

금전적 조정/조치
EU 탄소국경조정제도

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
미국 해외오염수수료법안

수입 대상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
비용을 부과

탄소비용 지출
> 수출 원가 상승 > 수출경쟁력 약화

제품/공급망 요건
EU 에코디자인규정

EU 배터리규정
EU 핵심원자재규정

제품의 생산/사용/폐기 단계의
탄소배출량 정보 보고 및 요건 강화

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설계/소재 변경
> 수출 원가 상승 또는 공급망 변경 등

정보 공시
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

EU 택소노미
캘리포니아 기후데이터책임법

기업 및 공급망의 탄소/ESG 정보 공시 의무화
공급 전체에 대한 정보 확인

고탄소 산업의 자금 확보 제한

조달/보조금
캘리포니아 청정구매법(BCCA)

프랑스 전기차보조금법
공공조달 또는 보조금 대상에 대한

탄소배출량 임계치 적용
공공조달 참여 불가

보조금 제외로 인한 비가격적 무역 장벽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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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시행

설명회 및 세미나 기초, 심화, 주요 동향 등 글로벌 환경규제별 설명회 개최 정부 합동(연중)

매뉴얼 및 가이드
라인

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
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률번역서

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/중견기업 대응 매뉴얼

한국생산기술연구원
국립환경과학원

해설서
알기 쉽게 풀어 쓰는 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

량 산정 해설서
한국환경공단

온라인 상담
글로벌 환경규제 전반

www.compass.or.kr
한국생산기술연구원

온/오프라인 상담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및 CBAM 템플릿 작성 방법 한국환경공단

컨설팅 지원사업 중소/중견기업 대상, CBAM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

컨설팅/검증 지원
사업

중소기업 대상,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http://www.compass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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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compass.or.kr https://www.kdoctor.kosmes.or.kr

https://www.compass.or.kr/
https://www.kdoctor.kosmes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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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로 UNFCCC에서는 CO2, CH4, N2O, PFCs, HFCs, SF6 6대 온실가스를 지정하였
으며, 단위는 CO2를 기준으로 GWP를 고려한 tCO2-eq로 산정

→ CBAM은 특정 공정을 제외하고는 CO2만을 고려 (EU-ETS와의 연계)
(알루미늄 : PFCs, 비료 : N2O)

•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SCOPE 1~3로 구분

→ CBAM은 SCOPE 1~3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제도 진행

→ CBAM의 배출량 산정은 연소배출, 공정배출, 외부스팀 사용 배출(SCOPE1), 외부전력 사용 배출(SCOPE2), 일
부 원료사용 배출(SCOPE3)에 의한 배출량으로 산정

•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과는 온실가스 종류 및 SCOPE 구분정의에 차이가 있으며,

• LCA와는 원칙과 관련된 개념의 차이가 있음 → 배출량 산정을 위한 범위 차이 (적용 배출계수 등)

산정 원칙



22

용어의 정의

구분 정의

생산공정
직접 배출

• 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
• 제품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의한 배출량
• 외부 및 내부에서 생산되어 공정에서 소비되는 열/냉각열에 의한 배출량

생산공정
간접 배출

• 외부 및 내부에서 생산되어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의한 온실가스 배
출량

전구물질
생산공정 배출

• 생산공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원료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
(이동연소 배출은 고려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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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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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 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: K-ETS vs. EU CB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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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– 시멘트 제조공정

• 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클링커의 제조공정인 소성과정에서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의 탈탄산
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

100 kg 56 kg 44 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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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– 수소 제조공정

• 경질나프타, 부탄 또는 부생연료를 촉매 존재 하에서 수증기와의 접촉 반응을 통하여 약 70% 순도의 수소를 제조, 
정제 공정을 거쳐 99% 이상의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이며,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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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–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정

• 석유화학산업은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나 나프타 등의 석유정제제품 등을 원료로하여 NCC 공정에 투입하여 에
틸렌,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(탄소의 Mass balance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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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– 철강제품 제조공정

• 철강공정에서의 주요 배출원은 코크스로, 소결로 및 석회 소성로에서 원료 중 탄소성분에 의해 이산화탄소 발생

= 3.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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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– 철강제품 제조공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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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

구 분
CO2

(tCO2/MWh)

CH4
(kgCH4/MWh)

N2O

(kgN2O/MWh)

3개년 평균('14∼'16) 0.4567 0.0036 0.0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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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재배출량 산정 범위

• CBAM은 특정 공정을 제외하고는 CO2만을 고려
(EU-ETS와의 연계)

• CBAM은 SCOPE 1~3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제도 진행

• CBAM의 배출량 산정은
→ 연소배출, 공정배출, 외부스팀 사용 배출(SCOPE1)
→ 내/외부전력 사용 배출(SCOPE2)
→ 일부 중간원료 생산 시 배출(SCOPE3)에 의한 배출량으로 산정

• 제품 생산에 직접 관련된 공정에서의 배출량만을 계산
→ 배출량의 할당 필요 (열, 전력)

•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누어 원단위 배출량
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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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재배출량 구성 요소

구분 정의

생산공정
직접 배출

• 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
• 제품 생산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의한 배출량
• 외부 및 내부에서 생산되어 공정에서 소비되는 열/냉

각열에 의한 배출량 (할당)

생산공정
간접 배출

• 외부 및 내부에서 생산되어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에
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(할당)

전구물질
생산공정

배출

• 생산공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원료 생산단계에서 발생하
는 배출량 (이동연소 배출은 고려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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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당 내재배출량 (SEE)

외부로 이동된

총 내재 배출량의 기여율이 20% 이하인 경우는

기본값을 적용(보수적 값 제공 예정)



34

철강제품 공정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1)

고로공
정

소결공정

전로공정

성형공정(압연, 레일밀)

• 직접 배출

- 공정의 열소비를 위한 연료의 연소
(Coke, 폐플라스틱, 천연가스)에 의한

배출과

-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연소에
의한 배출 (BFG(고로가스))

- 탄산염의 열분해에 의한 공정배출

- 철광석 및 원료물질에 포함된 탄소
에 의한 공정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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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2)

• 간접 배출 (전력사용에 의한 배출)

- 자체생산 전력과 외부 구입 전력은 간
접배출로 보고

- 자체 생산 전력과 외부 구입 전력 사
용량을 가중 평균하여 배출계수 산정

-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량의 이중산정
회피를 위하여 전력 생산을 위한 직접배
출에서 배출량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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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3)

• 철강 내재 배출량 산정은 전환기
간 동안은 각 공정으로 분할하지
않고 일관제철로 보고할 수 있음. 

• 이에 열 및 전력도 구분할 필요가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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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4)

• 공정배출량 산정

- Mass balance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
산정

- 탄소배출량 산정 후 3.664 (44/12) 계수 적용

- (EU 가이드라인의 개선 필요 사항) 국내 실정
에 맞게 연소와 공정배출 구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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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5)

• 전력 배출량 산정
- 자체 생산 전력과 외부 구입 전력을 가중평

균 적용

- 폐가스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배출량은 이
중산정을 방지하고자 간접배출에는 산정하되
직접배출에서는 제외 (전력으로 배출량 전가)

- (EU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 사항) 국내 실정
에 맞게 BFG에 의한 연소 배출량 산정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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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6)

5-2. CBAM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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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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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8)

1) 클링커의 원단위 내재배출량 산정 (Precursor 원단위 배출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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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(예시-9)

2) 최종 제품인 시멘트의 내재 배출량

0.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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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개국 233개해외기관과의파트너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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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

- 2011.05.18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목표관리제/

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모니터링계획 검증 수행

✓ UNFCCC CDM DOE 지정

- 2012.03.05 UNFCCC로부터 검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

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수행

✓ KOLAS 국제공인 검증기관 지정

- 2023.10 KOLAS 공인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제품탄소발자국에 대한

검증업무 수행 (운영스킴 :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)

✓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배출량 검증기관 선정

- 2024.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 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 수행

✓ 국제항공 탄소상쇄·감축제도(CORSIA) 검증기관 지정

- 2020.08 CORISA 시범검증기관 지정

- 2021.04 CORISA 검증기관 지정(2021~2023년)

✓ 국제통용발자국 인증기관

- 2017.01.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국제통용발자국 인증기관으로 지정

되었으며, 2023년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탄소발자국 검증업무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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